
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는 

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

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

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.

*2017. 1. 31.까지 경감신청 시 시행일부터 출생일의 3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.    

*2017. 2. 1.이후 경감 신청 시 신청일부터 31일 소급하여 출생일의 3년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됩니다.

조산아 및 
저체중출생아 
외래진료비 
본인부담률 경감
제도가 시작됩니다.

우리 아기를 위한 
더한 행복지원 
프로젝트 

시행시기 • 2017년 1월 1일부터

경감대상 •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,500g 이하 저체중 출생아

신청방법 •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, 팩스(1577-1000 문의)

신청서류 • 신청서, 출생증명서(출산 요양기관 발급), 주민등록 등본

신청서 작성 • 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 → 민원신청 → 서식자료실

	 → 보험급여 → 해당 경감제도 신청서 출력 후 작성


